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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명제
등록번호

2023-5
담당부서
작성자

(복지연금국/임금채권부)
(이재원/052-704-7309/
kpull04@comwel.or.kr)

정 책 명 간이대지급금 사업

사업개요
및

추진경과

○ 추진배경: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호 필요성
※ 국정과제(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, 국정50)

○ 추진기간: ’15.7.∼현재
○ 총사업비

- 사업운영비: 3,288백만원

- 정보화경비: 341백만원

- 간이대지급금: 559,155백만원
○ 주요내용
-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
대지급금 지급

○ 추진경과

- ’13. 12.: 국정과제 수행 논의

- ’14. 12.: 소액체당금제도 종합추진계획 수립

- ’15. 1.: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

- ’15. 6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

- ’15. 6.: 소액체당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(대한법률구조공단)

- ’15. 6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15. 7.: 소액체당금제도 시행

- ’16. 1.: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

- ’16. 2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16. 7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17. 6.: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(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)

- ’18. 1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18. 10: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

- ’19. 6.: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(소액체당금 상한액 1,000만원)

- ’20. 8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20. 12.: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

- ’20. 12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21. 2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21. 4.: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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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21. 10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

- ’21. 10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- ’23. 3.: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

사업수행자
(관련자 및
업무분담 내용)

○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
- 최초 입안자: 차장(3급) 이재원
- 최종 결재자: 국장(1급) 최동택

○ 사업 관련자

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
(업무분담 내용)

국장 최동택 1급 ’20.3.30.∼ 간이대지급금 총괄

부장 백민완 2급 ’22.1.1.∼ 간이대지급금 총괄

차장 이재원 3급 ’20.7.13.∼ 사업운영

차장 나원석 3급 ’22.7.18.∼ 사업운영

차장 김종욱 3급 ’22.7.18.∼ 사업운영

차장 이민영 3급 ’22.7.18.∼ 사업운영

과장 오영길 4급 ’22.7.18.∼ 사업운영

과장 유인현 4급 ’20.7.13.∼ 사업운영

과장 신정미 4급 ’22.7.18.∼ 사업운영

다른기관 또는
민간인 관련자

○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

- 행정사무관 백경남

- 주무관 장미화

○ 대한법률구조공단

- 구조국: 국장 이기호

- 예산정책부: 부장 김정학

추진실적

○ 간이대지급금 지급현황(’23.2월말 현재)

- 사업장수: 2,490개소

- 근로자수: 17,865명

- 지급액: 90,531백만원


